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리말I.

근 국에 만국공법 진 국 법과 주권 에萬國公法 主權

새 운 지식체계 이해 용 구 근 국 질 체 에 편입 해 요청

는 조건 나 다 당시 국 롯 여 국 일본에 국 법 일

지칭 는 이라는 용어에 고 이를 번역 책자들이 간 고萬國公法

포 는 과 이들 국가에 국 사회 생소 법체계 즉 공통 가 체계

법 신들 그리고 조약이라는 새 운 도 태를 통해 국가간 계를 새롭

게 는 근 국 질 름과 근 국가 양상 어떻게 는가를 보

여주는 좋 사 이다

이 논 도 국 진 재단 지원에 여 연구 었

고 평 연구소 연구조 국 사상 공

법 사 면에 명 존 연구에 면 만국공법 국에 소개 미법  



신 연구 권  

존 만국공법에 국내 연구에 주요 쟁 이 었 부분 다 과 같

다 첫째 나 책자 번역 만국공법 래시 경 이는 조  

에 언 부 구 근 국 질 상 본격 인식 고 용 는가

째 국 법 일 지칭 는 만국공법에 이해 용 도 당시

조 개 등 지식인들이 새 운 근 국 질 본질과 만국공법 에 해  

어느 도 이해했는가 그리고 째 조 주권보 과 자주독립 해 만국 

공법 용 여 외 통상 동 개 는 것 새 운 국 질 변ᆞ 

열강들 국주 진출에 어떻게 효과 처 는가 등 살펴보는

것이다 그러나 동북 에 만국공법과 주권개 이 구 사상 용과 변용

과 에 요 역 에도 이들 개 용과 에 해 는 존 연구에

도 직 지 충분히 지지 고 있다

이시 만국공법 과 이 변 는 근 국 질 에 당시 조 지식인들  

크게 다 범주 나 있다 첫째 만국공법과 이에 근

국 질 를 격 거나 째 만국공법에 해 커다란 감 명 면 구

국 법 용 여 근 국 질 에 편입 는 것 시 는 경우이다 그리

고 째 만국공법 실 법 면과 국 실 면 도 이 가

지 모 를 용 여 조 근 국가 건 고 시도 경우이다 이러 입장

나 여겨지며 마틴 번역 동양 근 법 용어를 처 해 놓 것 평가

고 있다 그리고 른출리 를 번역 공법회통 국에 독일법사  

상 용 는 나 경 가 었다 종고 울 출 부全訂新版 韓國法思想史  

쪽

이 당시 만국공법 등 이 조 에 래 는 과 과 효과에 국내 연  

구 이 린 국에 있어 과 그 집 강 동萬國公法 受容 影響 東亞硏究｢   ｣   

연구소 용구 양국 법이 조 래에 소고 태동고 연구 집｢ ｣   

용구 조 에 있어 만국공법 용과 용 국 연구 민｢ ｣   

국근 사 만국공법 경인 사 개항 만국공법 용과 이해 공군사  ｢   ｣

논 집 재곤 일 침략논리 만국공법 국 신 연구원  ｢ ｣

국 원 사 논 등에 명 고 있다

근 국에 주권개 등 구 사상 용과 에 존 연구 말 

양 사상 용 경 출 부 용 개 구 도입에 연구 경남 ｢ ｣

사 논 말 양 용 연구 국 이승만 심ᆞ ᆞ 

울 출 부 용 근 국 주권 개 용과 용 울 국 연구 ｢ ｣

편 계 획 주권과 국 계 집 를 들 있  



개 만국공법 래 구 근 주권국가 인식  

들에 근 경우 만국공법에 태도는 만국공법 부 용

등 구분 어질 있다

이에 다 과 같 질 들 있다 첫째 사회 역에 국

가주권 이 매우 낯 었 국 지 계에 주권 개 구체

어떠 경 를 통해 었 며 그 과 에 드러난 사상사 특징 엇이었

는가 째 국에 주권 개 용 통해 조 자주독립 모색 는 사고

는 어떻게 개 었 며 그 계는 엇이었는가 그리 여 본 에 는 개

국에 구 국 법과 주권 개 래 용과 에 개

작 심 당시 조 지식인들이 구 근 국가 주요 작동 원리에 해

어떻게 며 이를 당시 실에 추어 이를 어떻게 용 거나 원용

는가를 살펴보고자 다

근 주 개 과 근 제법 발달II.

국 계에 담 에 주권 는 국가 평등 과 독립 에 고

규범 다루어지고 있다 주권 는 원래 주 군주권 당 를

출 나 나 에 일체 외부 간 원리상 격 는 민족

주 과 연결 어 국가 독립과 자 를 논 다 즉 주권 개

역사 는 근 국가 근 국 질 과 쟁

그에 이 논쟁 볼 있다

이 본 논 에 는 근 국가에 해 존 연구에 내린 근 근

국가 주권 개 를 원용 고자 다 근 라는 시 는 에 처

시작 것 인식 어 지고 있 며 이 시 에 이르러 근 국가 가장 요

구 국가가 처 출 게 었다 이후 럽 군주들 료

개 고종 롯 여 개 척사 지식인들 만국공법에 인식 크게 과

부 등 구분 여 명 것 민 책 쪽 참조 람

상 근 주권개 과 울 국 연구소 편 계 획 주권과 국｢ ｣  

계 집 쪽 



신 연구 권  

조 도 상 군 갖춘 나 집권 국가를 는 데 공

며 명 히 구분 토 에 통합 주권 행사 게 었다 이러 양상들

럽국가들과 구별 는 특징들이었다

이러 근 국가 럽이라는 특 사회에 달 이며 이

에 는 인 양식과 도도 특 역사 시 에 개 었 특

양식과 도 었다 라 에 이르러 럽 계

창과 불어 는 근 국가 를 본단 는 양상인近代國家 國家政治

이해 었다 이러 근 국가 달과 에 국가 領土觀

이 등장 다念 主權思想 國民觀念

존 연구에 면 일 부 재 지 근 국가 건 과

에 다 특징들이 드러지게 나타났다 즉 첫째 그 구 원 토 내에

근 국가를 공통 고 부 인 는 사람들 구 다 째

고 부 그 업 를 담당 해 즉 국가 결 행해 나갈 공

원과 국가를 보 군인들 이루어진다 째 이러 민족국가는 다른 국가들

부 토 내 신민에 행 에 있어 독립 이며 이러 인 국

국가 주권 구 다 째 부분 경우 국가 주민

공통 민족 식에 나 공동체라는 느낌 게 다 그리고 다

째 부분 경우 주민들 구 원 상 권리 를 분내지 공

고 있다는 에 나 공동체를 고 있다 같 특징들 볼

구 근 국가 과 일 국가건 과 국민

과 이 상 결합 어 개 것 어진다

에 살펴본 근 국가에 개 를 통해볼 근 국가는 다 여러

요소 즉 자본주 군사주 료주 민족주 럽 각국 역사 경험

들이 연 속에 어 해 것이다

일 국 상 사 쪽李用熙   



개 만국공법 래 구 근 주권국가 인식  

역사 사상사 볼 주권 개 다 과 같이 다

사용 어 다 첫째 주권 주 국권 이 고 존재임 나타내國權

해 사용 었다 주권 개 국내 나 공동체 에는 단 나

고 권 가 존재 다는 신 미 다 그리고 외 주권이라

는 개 다른 국가들 존재를 것이며 국가들 상 간 인

는 것이었다 주권 이러 미는 랑스 국 국권이 最高

것이라는 미에 주권이라는 용어가 사용 었 역사 상황에 래獨立

다 이 미루어 볼 당시 구에 주권 미는 주 국가 과 에

외 신 마 국 가톨릭 회 부 독립 지 에 있 며 내 는

국내 건 후에 해 우월함 나타나 것이었다

째 주권 국가 포 통일 지 권 국가 지 사 자체를 시

여 사용 었다 이러 미는 보 이 주권이라는 것

이고 속 인 국가권 이다 라고 것과 갖는다 이에

르면 주권 구체 징 입법 포고 강 리임명 고재 폐주

조 도량 결 과 등이 거 었다 그리고 째 주권 국가 고

에 속 는 권 내지 국가 사를 종 결 통일 는 권

지칭 는 것 사용 었다 구에 이러 주권 이 는 과 에 그 역

사 경 존 건 지 태가 붕 고 자본 법 에 해 지

는 새 운 사회질 출 이 고 었다

국가 외 주권 는 국가들 간 평등 낳 다 그리고

이러 국가들 사이에 는 독특 사회 즉 균 원리에 해 어떤

나라가 다른 나라 주권 침해 지 못 게 함 써 질 가 지 는 그러 국

사회 귀결 었다 구 심 근 국 계는 주어진 토 내에

이러 주권 행사 는 독립 국가들이 상 부 상태 에 각자 자국 이

익 추구 면 도 모 법 평등 고 각자 주권 인 것 간주

었다

본 에 미처 자 히 명 지 못 구 주권 개 과 과 국 계에

주권이 지니는 미에 좀 자 명 울 국 연구소 편 계 

획 주권과 국 계 집 쪽 



신 연구 권  

구 국 법 달사를 보면 자연법주 실 법주 가 재

시 그리고 후 실 법주 시 명 고 있다 이

실 법 주 는 트 향 이 지

이었 당시 신 계 자연과 향 것 법 합법

즉 국가 입법자 사 귀착시키는 법 태도를 가리킨다 이 시 에 들어

국가 간 명시 시 합 가 시 었 며 에 개 엔나 회

에 럽 열강 등이 그들 간에 용 법규범 다 그리 여 국 법

연원 근 국가 사 즉 조약과 습뿐이라고 짓는 태도가 구

국 법 주 간주 었다

이상 살펴본 같이 국 사회에 나라 독립과 자주 가름

그 이 는 것이 그 나라 주권 보존 여부이다 주권 구 근 국

질 를 움직이는 주요 원리 이후 구 국 체계에 각

국 간 외 책과 국 행 를 규 는 주요 원 나 간주 었다

이 동시에 각 국가는 독립 이며 상 평등 다는 이 나 원

립 어 갔다

그러나 이러 주권 평등 원 실 는 구 국가에만 어 용 었

며 시 리카 등 구 국가들에는 용 지 다 이들 구 지역

구 국가들이 보 에 주인이 없는 이었 에 특 국가가 면 그

나라 토 인 다는 사고 식이 구 국가들 간에 만연 었다 특히 럽

인 가 과 독 리 구 국 법 이 동 시 등 구

국가 는 과 에 국 법 럽 공법

즉 명국 간 법 인식 었다 그리 여 구 국가들

구 국가들이 구 심 국 사회 등 일원 인 해 는

를 참조 람

본 에 자 히 명 지 못 근 국 법 원과 구국 법 과 그리고 주권국가

법 권 에 개 명

참조 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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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가 내 운 들 충족시 는가를 그 조건 나 내 웠다 이文明

러 명 편견 에 구 국 법 자들 계를 명

미개 그리고 야만 지역 구분 다 그리고

럽 이외 국가들 명국 야만국 등 간주 어 국 법 주체가 니며半

껏해야 미 주체 간주 었다

개 만 공법 전래 근 주 가상 개III.   

휘튼 주 론 개 제법 적 번역1.

후 조 롯 동 시 지식인들이 구 근 국 법 주권

본 원리 그 내용 이해 는 과 에 당시 등 외국 부萬國公法  

래 번역 부 커다란 향 다 원래 이라는 용어는萬國公法

청에 동 인 미국인 사 마틴

국명 이 미국 법 자 튼丁 良韙

이 지 국 법 인 를 번역 후 이

를 에 간행했 청국 이 이 책자에 이라는 명 붙인 것萬國公法  

에 래 었다 튼 작

는 간 후 랑스 독일 이탈리 러시

국 일본 스페인 등 계 각국에 번역 었다 에 간행 권 책

 마틴이 국 자들과 함께 번역 것 모 장萬國公法 漢文 

구 었다

용구 계 충돌 국 동양 양 나남출 쪽禮 公法  

책 쪽

국 헌연구소 편 사 쪽 해 개 법 그리고萬國公法  

국에 만국공법 이 번역 경 경 용과 에 좀 자 명  

를 참조



신 연구 권  

원 자 튼 국 법 요소를 자연법과 국가들 사법萬國公法  

는 실 법 가지 는 그 티우스 이래 통 계승 다 그

티우스가 자연법 신 질 라고 추 는 국 를 는 일 인

동 라고 해 것에 해 튼 그것 용 는 효용 원 에 입각

여 국 도 에 찾고 있다 즉 그는 명국이 지 야 도 국 법

주요 재 단 간주 다 튼 창조 승인 개 창시자 다

그는 법 승인 사실 승인이라는 용어를 사용 며

국가 외 주권 그것이 고 충분 것이 해 는 다른 국가들

승인이 요 다 고 주장 다 이러 그 주장에 르면 어떤 국가가 명

국이냐 여부를 단 는 것 존 명국가들 권리에 속 다

국에 래 만국공법 원 자인 튼이  

에 국 법 일 사항 주권에 해 명 부분 개 면 다 과 같

다 이 과 국가들 이 국 법 고 주체에 해당 다 그리고

주권 특 국가 내에 행사 어지는 고 권

내 외 주권 구분 어진다 내 주권

헌법 등 공동체 근본 법 에 해 국가 인민에 내재 거나 그 지 자

에게 귀속 것 간주 며 내 공법 에 해 규 어

진다 그리고 외 주권 특 국가가 다른 국가 내지

타 체 계에 갖게 는 독립에 며 외 공법

는 국 법 명명 는 법규에 해 규 어진다

나 국가가 다른 국가에 해 국가 승인 거나 일 국 사회

에 편입여부는 다른 국가들 사에 해 결 어진

다 그 과 에 국가 내 주권 그 자체는 다른 국가

에 승인에 해좌우 지 는다 면 국가 외 주권

이 해지고 결 해 는 다른 국가에 승인 요 다

용구 책 쪽

이 약칭함 권

국 법 연원 주체



개 만국공법 래 구 근 주권국가 인식  

주권국가가 다른 국가 계에 향 는 권리들 크게 다 가지

구분 다 나는 본원 이거나 권리들 이며 다

른 나는 조건 이거나 가 인 권리들 이다

튼 명에 르면 모든 국가는 주권 권리들 가지게 다

이는 독립 존재 자격이 부여 미 여 국가 이며 국 권

리 간주 다 이러 국가 이며

국 권리 에 가장 근본 이며 요 것 자 보존 권리

이다 다만 이러 주권행사에 여 외 균

지 개입이 인 다 이 경우에도 일

나 주권국가 는 이미 강 국가가 자국이 지역 자신 토에

편입 거나 결 상속 는 다른 국가에 향 행사 등 통해 그 토

를 장 는 것 지 경우 었다

이러 구 주권개 소개 튼 를 번

역 주요 내용 보면 다 과 같다 권 개장 개 구萬國公法  

釋公法之義明其基本源題其大旨

국 법 주체에 해당 다 이 장 에 는釋義明源

근 국 법 과 장 원論邦國自治自主之權

에 는 근 국 법 주체인 주권국가에 해 명 고 있다 권 개

장 개 구 論諸國自然之權

국가 본권에 해당 다 권 개장 개 구 論諸國平和往來

之權 국가 평시

외 권에 해당 다 그리고 권 개장 개 구 論交戰條規

시국 법에 해당 다

이외에도 당시 마틴에 해 구 국 법 들이 다 과 같이 번萬國公法  

장

권 국가 이며 국 권

리 장 자 보존 독립 권리

번역 목차 내용분 에 명 논 쪽 참조萬國公法  

람



신 연구 권  

역 어 출간 었다 국가 간 에 여 실 국 법이 변경 있다고 보

마르 스 가 간

는 외 일상 사항 명 며 지장 역 었다 그星 指掌 軺  

리고 국 법 규 독 국가들 야만국 는 명국들에 계에는半

용 지 는다는 입장 취 울지

가 출간 었 며  

공법편람 역 었다 스 스 법 자인 룬 리公法便覽  

는 국 법 용 지역이 럽에 벗어나

계 산 었다는 강조 다 에 출간 그 現代國際法 

이 마틴 

에 해 공법회통 번역 어 출간 었다 이 같이 당시公法會通  

청국에 번역 등 일 국 법 들이 조 에 래 어 국 법萬國公法  

명사 는 구 국 질 를 지칭 는 용어가 었다 당시 지식인들 이러

읽 면 구 국 법 과 구 근 주권국가 존재에 여 인

식 게 었다

만 공법 번역본 전래 한 내 수용2.   

국조 에 만국공법 래 용과 개 면 다 과 같  

다 조 에 외국 도입이 엄 었 나 책자가 간행萬國公法  

이후 청에 견 사 들 해외 동향에 심이 높 규 경 등에

해 리에 조 에 래 었 것 추 해 볼 있다 당시 구 국

일본에 는 튼 이 막부 개 소에 에 번각본 출 었다 이를 일萬國公法  

본어 번역 시도 여 쓰쓰미 고시시 가 번역 시堤殼士志 萬國公法譯義  

게노 야스쓰구 가 번역 이 출간 었다 는重野安繹 和譯萬國公法 加藤弘之 國法汎論    

부분 번역 과 며 는國體新論 西周  

강 를 것 번역함 번역 다 일본에萬國公法 萬   

래 번역 용에 개 명 마루야마 마사 가토 슈이 임 모國公法 ᆞ 

역 번역과 일본 근 도 출 이산 쪽 재곤 논 쪽 참  

조 람

이 린 논 쪽



개 만국공법 래 구 근 주권국가 인식  

법 일 지칭 는 이라는 새 운 용어가 조 에 래 었 보여주萬國公法

는 헌상 월 일양 월 일자 고종실 에 실린  

신헌 보고 를 들 있다 이에 르면 일본과 조약체결 시 인申櫶

월 일양 월 일 조 신헌과 일본 구 다 요다카黑田淸

회담시 만국공법이 언 었다隆

조 에 새 운 국 질 변 에 노 일 만국공법

이해 는 첫 사 일본과 강 도 조약이후 차 修信使

월 일본 는 에 만국공법에 여 언金綺秀 日東記游  

다 는 소 이란 것 여러 나라가 동맹 체결 는 것萬國公法

마 법 과 같다 고 여 만국공법 통 인 합종연횡 연장六國間 連衡

상에 일종 균 책 면에 이해 고 있다 후

부 외국 과 국 계 변 에 남다른 심 보인 균金玉均

효 등 주도 개 는 이동인 에게 일본에 건 가朴泳孝 甲申政變 李東仁

구 국 법 좀 자 히 볼 것 요청 다

그 후 월 일 고종이 태를 통해 양 용

통해 부국강병 추구해나가겠다는 사를 다 이 에 는 당시 계 각국

이 군사 는 상황 마 춘추 국시 분열 내지 결양상에

면 계 각국이 조약 체결 고 통상 는 것이 만국공법에 근거 고 있

다고 언 고 있다 그리고 월 일 지 상소 같 해池錫永

월 일 변 상소 에 조 이 외 계 조약체결에 외 실卞鋈

지식 습득 해 만국공법 등 리 보 여 지 는  

용구 책 쪽 그리고 번역책자 만국공법 래가 헌상 처 보이는 것  

과 월 일조에 면 월 일日使問答 倭使日記 花房義質    

이 당시 에게 과 증 다 용구 논禮曹判書 趙寧夏 萬國公法 星 指掌   軺  

쪽

만국공법 용 국국 회 도 연 회 외 사｢ ｣  

분과 논 집 쪽 

쪽修信使記錄 日東記游 卷三 政法  ｢ ｣

철 개 국 질 변동과 만국공법국 법 용 국국 회 연｢ ｣  

회 논 집 쪽 

고종 월 일조高宗實錄  



신 연구 권  

이 거 었다 이 같이 동도 상소 심 富

추구 해 만국공법 상징 는 구 국 법 포國强兵   

함 여 구 과 도를 도입 자는 논 가 산 었다 그리 여

개 들 에 언 만국공법 등 청 일에 래 번역ᆞ  

들 읽 면 만국공법 일컬어지는 당시 구 국 법 주권 개 등 근

국 질 를 작동시키는 원리 그 작동과 이해 고자 시도했다

구 근 국 법 국 계 외실 에 지식

해 당시 조 외 담당 부 에 도 만국공법 참조 다 조 이 직  

면 외 인 를 처리 는 과 에 통상 조약 사 도 권

임 등 도를 매개 만국공법 국가간 실 에 용 게 다 그리 여

후 에는 조 에 외실 를 행 는 과 에 일종 실 지침

만국공법 이 참조 거나 원용 었다  이 통리 통상사 統理交涉通

이 편찬 통리 통상사 장商事務衙門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章程  

책 장 규 통해 짐작 있다 당시 업 는 외국과

외국인과 사 를 간행 고 조약이나 장 개條約書 通商章程ᆞ

에 즉 당시 국 법 구체 사 규 들 조사 여 참조 는 것萬國公法

주 임 다

개 조 근 주 개 식과 주독립 색IV.

개 만 공법 수용과 근 주 개 해1.   

이 시 만국공법 는 국 법 지식 에 당시 조 개

에게 특히 소 가진 부분 국 법상 자주국가가 향 는 권리에

부분이었다 당시 주권개 언 거나 용 사 효 ｢

상소 과 들 있다兪吉濬 西遊見聞｣   

고종 월 일조 고종 월 일조高宗實錄  

논 쪽



개 만국공법 래 구 근 주권국가 인식  

효 경우 독립국가 주요권리 주권 언 면 이를 보존 는

것이 요 다고 강조 다 그리 여 상소 에 는 외국과｢ ｣

우리 나라 주권 상실 거나 국체에 손상 입 는 게 는 것 조

이 취해야 외 책 주요내용 나 시 다 西遊見 

편 에 나라 주권에 여 명 면 주권聞 邦國 權利 

격 다 과 같이 국 면과 국내 면 나 어 명 다

나라 권리는 가지 나 어 생각 있다 그 첫째는 국내 인 주권內

는 나라 일체 법 이 그 부가 운 헌법 스用 主權

스 지키게 함 말 다 째는 외국에 주권 는 독립外行 主權

과 평등 원리를 라 외국과 갖는 권리를 말 다

이 같이 이 주권 내외 면 구분 여 명 것 萬國公 

권 장 명 것과 같 맥락法 在內之主權 在外之主權 

어진다 구 주권개 이해 는 과 에 동시

데니 가 다 과 같이 조 자주독립 주장 부 시사

얻었 것 추 해 볼 있다

데니 淸韓論  에 도 조 이 나 주권국가 가지는

몇가지 권 과그 책임 명 는 과 에 튼

朝鮮國內政 關 朴泳孝建白書 日本 外務省 編 日本外交文書 第 卷明治 年 月ニ スル｢ ｣   

번 쪽月間

일조각 이 약칭함 쪽兪吉濬全書編纂委員會 兪吉濬全書 兪吉濬全書    

본 인용 태 역 사 쪽 참조西遊見聞前ᆞ   

민 책 쪽 편 이 향 것 진 후쿠자 키 는福澤諭吉

에 간행 장 에 당시 국 계를 약 강식通俗國權論 外戰止 得 事むを ざる  

계 인식 고 국가 간 조약이나 만국공법 외면 인 식이나 명목에 불과 고 국

계 실체는 권 를 다 고 이익 탐 는 것이 계고 사실이라고 지 다 계속해

그는 권 만국공법이 여러 포보다 못 고 여러 책 분량 조약도 나 주리

에 담 탄약에도 미 지 못 여 포 탄약이 있 면 주장 는 를 도리가 도 해야 다고

명 다 책 쪽 동시 일본 후쿠자 키 조 등 개

만국공법 과 근 국 질 에 인식 부분에 해 는 재곤 논

쪽 책 쪽 참조 람



신 연구 권  

에 주권 내 주권과 외 주권 나 어 명 것 원용 고 있

다 데니 명에 르면 외 는 이고 내 를 외 간 이

나 지 를 지 고 독자 인 법 항상 처리해 민족 법 독립

어 있 에 주권국가 범주에 포함 어야 다고 보 다 그리고 주권국가나

독립국가 여부를 가름 는 시 나라가 다른 주권국가나 독립국과 상

고 우 항해 통상조약 체결 고 공사를 고 쟁과 평 를 언

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 여부에 달 있다고 보 다

이 보 에 나라 주권 그 나라가 가진 강약 토지 소

국민 다과를 막 고 단지 국내외 계 진 상 라 해지는 것이었

다 이어 국가 본 권리 다 권리들 열거 다 첫째 상

보존 과 자 는 권리이며 이 말미 라 는 권리 에는現存 自保

포고 거나 강 는 권리가 포함 어 있다 째 독립 는 권리이며 여 에는

평등과 균 지 며 공경 고 존 는 권리를 포함 다 째 산업토지에

권리 째 입법 는 권리 다 째 외 사신 견 통상에立法

권리 여 째 강 조약 체결 는 권리 그리고 일곱째 립 는 권리들

이 거 었다

이러 국가 권리에 명 이 만국공법 다 부분 참조  

것 여겨진다 원래 튼 에 주권국가가

가지는 이며 국 인 권리 자 보존 권리

를 언 다 이러 권리는 다른 국가에 해 나 권리이자 동시에

간주 었다 자 어 권리 도 언 었다 이

러 어 단 행사함에 있어 어떠 독립국가도 다른 외국 에 해 규

를 없다 그리고 모든 독립 국가들 합법 인 단에 해 자국 국

가 토 부 인구 국 증 시킬 권리를 가지고 있다 튼 원 에 는

이러 권리 행사가 타국 보에 직 향 끼 경우에 다른 국가

신복룡ᆞ

근 역 데니 평민사 쪽  

쪽兪吉濬全書  

쪽 태 역 쪽兪吉濬全書 西遊見聞前    



개 만국공법 래 구 근 주권국가 인식  

실질 인 주권 행사를 해 는 것이라고 명 다

그리고 권 장 에 는 자 보존과 독립萬國公法 論其自護自主之權  

권리들 장 論制定法律之

부분에 는 국 사법 외국權

인 지 보 국 외 특권 외국군 군함 지 그리고 외법권 등

명 고 있다 권 장 에 는 외 특권 불萬國公法 論通史  

가침권 외법권 행원과 가족 특권 사 특권 등 장 論商議立約之

조약 과 조약 속 에 해 논 고 있다 이에 르면 자權

주국 자주권 침해를 상 해 조약 있다 면 속국

과 주권국 주권국에 해 조약체결권이 는다고

명 고 있다 그리고 권 장 에 는 쟁 개시萬國公法 論戰始  

차 효 장 에 는 시 국 법에 해 장論敵國交戰之權ᆞ ᆞ

시 국외 립에 해 장 강 조약論戰時局外之權 論和約章程

차 효 등에 해 언 다 이러 튼 명과 만국공법  

내용 참조 것 여겨지는 부분 당시 공법 자들 말 인

용 여 주권에 여 다 과 같이 좀 자 히 명 고 있다

고 여러 공법 가들 말에 르면 어떤 나라나 국민이든지 간에 그 국

헌 체 규 여 를 막 고 그 나라를 자주 다스릴 이는

주권 독립국이라 며 주권 나라를 는 권리라 다 국

내외에 행사 며 베푸는 주권 그 나라 헌법과 그 신에 라 국

민들에게 붙어 다니며 통 자에게 임 다 베풀어지는 주권

그 나라 독립 이 각각 를 상 며 강 거나 쟁 거나 간

에 그 는 계를 간직 는 것이라 겠다 라 국내 주권 자주

행사 고 외국 지 를 지 는 나라는 진 독립국인 것이다

이런 나라는 주권국 열에 끼는 것이며 그 독립 주권 명 증거는 다

권 국가 국 권

리 장 자 보존 독립 권리

논 쪽



신 연구 권  

른 주권 독립국과 동등 통상조약 맺고 사신 여 맞 들이며

과 포고를 자주 행사함에 있는 것이다 이것 주권에 라

다니는 가장 권리인 것이다 나라가 이것 얻어 지킬 독립국

자리를 차지 는 것이며 그 지 못 에는 맺 조약 계에 라 독

립국 는 속국 열에 돌 가는 에 없다

그리고 국권 추 에 조 이 자주독립국임 입증國權  

여 주권 개 용 고 이를 극 용 면 만국공법에 해 보장 는

다고 보 다 그는 이 에 주권이란 나라를 는 권리 이며

국내외 인 여러 계를 자주 결 며 외국 지 감독 지 는 나

라는 주권 가진 독립국 이라고 다 견 편  

에 근 공법 자 말 다 과 같이 인용 고 있다邦國 權利

약소국이 그 독립 보 는 것 강 국 사를 들고 잠식해 지도

모르는 강 국 침범 워 는 것 써 지 다 략 강 국 언

나 존 고 약소국 언 나 굴 게 지만 그래도 약소국이 나 독

립주권국임에는 틀림이 없다 략 약소국이 독립 보 고

에 불능 다고 라도 실 나 습상 나 강 국에 부속 는 일

있 없다

이어 강 국이 자 남용 여 약소국 당 권리를 침

해 는 것 불 폭행이며 도 습이라고 여 만국공법에 도 허용

지 는 것이라고 명 다 그는 만국공법 각 나라들 를 지

주며 약소국 권리를 보 며 주권 나같게 는 능 가진 것이라고 보

다 마 국법이 나라 에 시행 고 각 사람에게 주어진 권리를 지 주는

것이라면 만국공법 계에 미쳐 각국에 주어진 권리를 지 는 것이었다

쪽 본 인용 태 역 쪽 참조兪吉濬全書 西遊見聞前    

만국공법에 인식과 국권 에 좀 자 명 용 명 사상 

과 근 국 과 지 사 쪽 참조 

쪽 본 인용 태 역 쪽 참조兪吉濬全書 西遊見聞前    



개 만국공법 래 구 근 주권국가 인식  

라 약소국 불행 사 강 국에 공 쳐야 는 계가 일단 생

게 면 양국 간 는 법과 규 를 여 강 국 공 는 권리

를 갖게 다 그 지만 약소국 공법 승인 는 범 내에 그 를 립

여 타국 개입이나 간 허용 지 야 다

개 조 주 독립 색과 근 주 가 개 원용2. ㆍ

개 조 이 처 국 계 에 주권 개 용 여 근 인 주主權

권국가 립 지향 경우 이는 존 통 사 질 를 부 고 구 근

국 질 에 편입 는 것 미 는 것이었다 이후 조 이 미국 등

구 국가 근 조약 체결 면 존 국에 통 종속 계를

주권평등 근 국 법 계 어떻게 시키느냐가 주요 과 가 었다

후 당시 조 이 처 국 경 에 구근 국 질 규범과

통 동 시 국 질 규범이 동시에 공존 다 이 인해 조 에 간

는 주변국가 갈등과 장이 었 며 사실상 조 내 과 외 상 자

주독립 이 크게 약 었다 당시 개 에 통용 자주 독립이라는 용어들

사용이 시사 는 를 엄 미에 구분 면 다 과 같다 자주自主

는 사 질 에 통용 용어 외번 인 조 이 국에外蕃

여 그 내 과 외국 는 자주에 임 다라는 미 었다 실

자주는 통 인 사 질 연장 상에 조 에 국청 간 부

내 과 외 상 자 보존 는 목 에 주 원용 었다 그리고 독립

근 국 법 질 에 통용 는 용어 나 근獨立

주권국가 속 과 연 지어 평 인 국 사회 구 원 특징 가리키는

미 사용 었다 조 경우 이후 구 근 국 질 체 에 편입 는

과 에 독립 청 일 등에 여 국가 주권 보 는 미 사용 었

다 특히 이후 청이 조 에 명목상 종주권 내 워 조

내 과 외 에 실질 크게 간 함 써 사실상 조 주권 크게 침해

쪽兪吉濬全書  

용구 외 사란 엇인가 도 출 원 쪽  



신 연구 권  

다

청 자국이 구 각국과 조약 체결 경우에는 자국이 나 독립국가임

주장 면 조 이 구 각국과 조약 체결 경우에는 조 이 청

속국임 주장 다 이 조미 통상조약 조약 는 과

에 국 리훙장 이 조 청국 속국 이라는 항목 삽입 고李鴻章

자 식 이를 양편 는 양득 이라는 논리 용 다 당시兩便 兩得

식 는 조 이 국 속 임 인 라도 외 내 자주권 지

빼 는 것 니며 히 각국이 조 얕잡 보지 못 는 실리를 얻

있다고 생각했다

조 이 국 미국 독일과 조약 체결함 써 국 사회에 새 편입

구 원 나 독립국가 조 존재를 공식 인 는 외 진

이 이루어 다 조미조약과 조 조약 체결 직후 고종이 미국 통 과 국

여 에게 보낸 신에 조 이 국 속 이지만 이것 명분상에 그 는

것이며 내 과 외 에 있어 자주권 행사 는 국가 실질 는 나 독

립 주권국가라는 명시 다

임 군란 이후 개 는 청 조 속국 책이 통 인 국 질 에

보 라도 종주국 신 도리를 청이 버린 것이며 근 인 국 질

에 도 타국 독립과 주권 침해 침략행 다 이에 효 등

개 는 신사 일본 국 외 들과 만나는 자리

에 조 나 독립국가 임 명 다 개 는

청국이 당시 조 내 에 간 권리를 부 며 청국에 조 조

공 계는 특 상 에 주지시 다 균 경우

고종 월 일자 국사편찬 원회 편 탐구당陰晴史 上 陰晴史 從政年表 全ᆞ    

쪽

당시 고종이 미국 통 에게 보낸 신 사항 다 과 같다

이 약칭함



개 만국공법 래 구 근 주권국가 인식  

월 일양 크스 주일 국공사 회담에 근 조 에

있어 청국 행동이 국 법에 합 지 다고 생각 며 국 법 강국에

여 고 있는 약소국 지원해야 는 것이라고 자신 견해를 다 그리

고 효는 양 월 일자 담에 효는 크스 주일 국공사

에게 조 이 양과 조약 체결 는 에 조 이 국 속국임 언 는 조항

이 삽입 었지만 조 이 외 내 에 있어 독립 임 주지시 다

당시 개 는 조 이 나 독립 국가 계 각국과 평등 일원

자 롭게 것 실히 희망 며 통 사 질 에 벗어나 근 국

질 자주독립국가 추구 다 그리 여 갑신 변 당시

신 강에 원군 조속 국과 조공 허 식 폐지가 공포大院君 ᆞ

써 청 종주권 행사를 부 다 즉 사항 청에 종속 계

폐 를 미 는 것 당시 개 는 조 나 주권국가 립 겠

다는 지를 국내외에 명 다

그러나 갑신 변 이후 조 에 견 원 개는 조 내 과 외 에 직 간

여 사실상 식민지 독 행 를 다 이러 상황 에 나 주권국

가 조 자주독립 국 법에 여 어떻게 보 것인가가 당시 개

시 과 다

당시 조 이 청 간 과 에 해 외 조 독립 과

시 는 구체 외 략 구상 는 과 에 구 근 주권국가 개 극

원용 여 다 과 같이 양 체 립 구상 상주외 사 견

등 노 들이 개 었다 특히 미국 등 조약 체결 구국가에 상주

사 견 결 에 살펴본 같이 나 독립 국가 주권 행사

월 일자

월 일 조 국과 조약 체결시 국 여 에게 다 과 같 내용

담 신 보냈다 조 단지 국 나 이지만 조屬國

내 행 과 외 는 모든 면에 있어 나 독립 조 과 통

에 있다 이 어 원 다 과 같다

국 헌연구소 편 사 쪽金玉均全集  

논 쪽



신 연구 권  

라는 인식에 롯 었다

견 에 당시 청과 조 과 계를 다 과 같이 공국受貢  

과 증공국 계에 면 양 체 라는 용어國 贈貢國 兩截體制

다 이 이러 양 이라는 용어를 사용 경에는兩截

이후 구 각국과 이후에도 종래 이 명분질 에 청에

종속 계가 근 국 법에 해 새롭게 각색 면 히 강 어간 실 명

것 볼 있다

즉 근 국 법에 증공국 과 속국 구분 는 원리贈貢國 屬國

를 원용 여 조 이 청에 증공국이 지언 속국 니라고 면 자주독립

국가 조 국 상 명 다 명에 면 속국 조

약 체결 는 권리가 없지만 증공국 다른 독립주권국과 동등 통상조약

체결 있 며 조약상 국에 사 권리가 있 이다 원

국이나 소국이나 다 평등함에도 불구 고 실국 계에 국가 간

소 차이 스스 를 보 여 타국 보 를 는 국 受護

과 공 쳐 강 국 침탈 면 는 증공국이 생겨났다 사 국國

는 증공국이라 라도 타국과 통상조약 체결 면 나 주권

가진 독립국가임이 당시 국 법에 해 보장 는 것 명 어 다

이 증공국도 나 주권 보 고 있 명 는 부분 에 언

튼 원 다 부분 소개 번역 만국공법 향 것 보인다  

튼 에 는 나 주권국가 는

그 내 구 태가 어떠 것이라도 외국 부 독립 어 다스 지는

특 는 에 해 었다 모든 주권국가들 그들 상

국 에 차이가 나 라도 국 법 에 는 평등 다고 간주 었다

그리고 국가 주권 사 그 국가가 다른 국가들에 잠시 복종 라도 외국

지 에 해 장 를 지 는다고 보 다 국 이 약 국가 주권이 다른

국가 계에 법 향 는 것 이러 지 는 향 이 명

쪽兪吉濬全書  

쪽 양 에 명 용 양 체 이兪吉濬全書  ｢

국 질 에 국 권리 국 논 집 를 참조    



개 만국공법 래 구 근 주권국가 인식  

계약 태를 취 경우에만 해당 다고 보 다 그리고

외 주권에 불가결 특 권리 행사 여 다른 국가에 존 인

국가들 주권국 불리워진다

이러 내용 소개 것 권萬國公法 釋公法之義明其基本源題其  

大旨

과 논 고 있 며 에 는 과自主國 半主國 進貢國 藩邦

자주권에 해 논 고 있다 이

에 르면 이들 국가들 그들 자주권이 조공 계에 향 지 는 에

자주권이 인 다는 원 명 다

데니 에 도 당시 명 국 법 자인 른출리나 스틴淸韓論  

명 원용 여 청에 조공에도 불구 고 조 이 나

주권국가 다른 나라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 명 고 있다

데니 명에 면 국가가 다른 국가에게 맺고 있는 조공 계는 주권이나

독립권에 향 미 도가 니며 향 미 없는 것 명 었다

편 국 거 도 사건 겪 면 등 일부 개 는

조 립 시키는 것만이 조 자주독립 지키고 러시 를 막는 책이며

국이 그 주창자가 도 요청해야 다고 보 다 만약 조 이 립

국이 경우 국 법상 독립국 승인 는 효과를 가 것 보 다

균 여이 장 에 국과 조 입 과 이與李鴻章書｢ ｣

계 고 청국 맹주 는 조 립국 를 시脣齒之勢

다 개 이러 립 구상 청국과 직 충돌 면 조

립 과 통해 국 사회에 조 자주독립과 주권보 진 추구

것이었다 갑신 변 주도 개 사람인 효는 독립국가 자주

외 역인 상주 외 사 견 염 에 면 고종 이 청 해에高宗

도 불구 고 일본 롯 여 미국 등에 상주 외 사 견 높이 평

권 장

논 쪽

신복룡 근 역 책 쪽ᆞ

국 헌연구소 편 쪽金玉均全集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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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 다

이러 상주외 사 견 일 주미공사를 견 는 과 에

국 법에 지식 용 여 조 자주독립 주장 게 었다 그 사

나 양 주미공사가 차에 국 요구를 시함 써

생 삼단 사건에 해 이 이를 변 는 외約三端 答淸使另

를 작 들 있다 당시 이 작 답 에 면 조 청간照會 ᆞ

계에 해 청국이 주장 삼단보다 만국공 가 우 시 어야 다고 주장

면 조 상주사 이 자주 행동 있 히고 있다

맺 말V.

이상 본 에 살펴보 듯이 동 시 국 질 에 조 에

래 만국공법 들 개 등 국인들에게 새 운 국 계를 이해 는  

주요 지식체계 커다란 심 상이 었다 등 개 에게  

만국공법 통해 소개 근 국 법 지식들 주변 열강 간 과 침략 부 

나 주권국가 조 자주독립 보 는데 용 나 도구 용

었다

후 구 국 법 본 름이 실 법 시 고 구국가 심

가 는 가운데 튼 는 마틴에

여 만국공법 번역 었다 만국공법 등 일 국 법 들이 나    

행처럼 조 지식인들 사이에 래 어 후 이후 개 들에게

구 근 국 법과 근 국가 주요 양상 는 일종 과 역

담당 다 특히 에 들어 면 조 이 구 국가 조약 체결 고

를 개 는 과 에 근 외 도 차 행 해 만국

공법 등 구 근 국 법 지식 외 도를 극 도입 자는 논 가 산

쪽朝鮮國內政 關 朴泳孝建白書 日本外交文書 卷ニ スル｢ ｣   

주미공사 견 후 시 조청 계 개과 과 만국공법 용 여 조 자주독립

주장 는 시도에 해 는 논 쪽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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었다

에 등 조 개 들 만국공법 용 면 나 주권국가

조 자주독립과 보존 고 주변 열강 진출 억 있다는

감 갖게 었다 견 에 소개 구 국 법 주권국가들 권리  

들에 명 청 속국 책에 항 여 조 자주독립 주장 있는

근거 시 었다 특히 조 청 계에 조 독립 주장 고 미ᆞ

국 등 국가들에 해 상주외 사 견함 써 국 사회에 독립

국가 조 상 보 는 일 외 노 이 개 었다 그 과 에

만국공법 과 이를 통해 근 주권국가상 개 에게 주요 거  

원용 어 다

그러나 만국공법 래과 에 는 구 역사 경 에 등장  

근 국가 국 법 주요 면인 주권이 원 는 국가간 계에 평등

지만 실 는 럽국가간 계에 용 며 럽국가에는 사실

상 용 지 는다는 이 인식 지 못 다 청 간 과 거

도 사건 등에 직면 여 효 등 개 는 국 법 에 언

주권 용원리 국 실간 리를 인식 지 없었다

이에 개 는 만국공법 실효 에 해 면 도 만국공법

규 원용 여 나 독립 주권국가 조 권리를 주장 고 보

는 편 조 국 양 거나 립 를 시도 는 향 주권 원

용 게 다 이 같이 개 조 에 래 만국공법 그 책에 담 구  

심 가 과 주권 개 역사 경 국 법 본 원리

구체 사항들이 충분히 보다는 조 이 직면 외 과 를 해결

해 일부 개 에 해 취사 택 양상 이해 거나 원용 는 계를 노

게 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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